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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중개대상물 표시 ․ 광고의 세부기준, 표시․광고 

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  

< 보도내용 (서울경제 ’20.6.11.) >

◈ 중개사 허위매물 적발 용두사미? ... 반대에 단속범위 줄었다.

◈ 단속기능은 한국감정원이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□ 기사에서 언급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(안)과 관련된 내용은

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
ㅇ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중개대상물 표시․

광고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등을 고시로 위임하였고, 현재 고시(안)을

마련 중인 단계로,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ㅇ 또한, 중개대상물 표시․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의 수탁기관도 

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,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

고시를 통해 지정할 예정입니다.

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관한 고시는 이 달 중에 행정예고할 계획

임을 알려드립니다.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부동산산업과 심재문 사무관(☎ 044-201-34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